
"첨단육군! 군사혁신! 아미타이거!"

육    군    본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첩하달]특별재난지역(가평군 등 6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하달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65호, '25. 7. 22.)

  나. 수습관리과-1409('25. 7. 21.) 충남 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참여 협조 요청

  다. 수습관리과-1410('25. 7. 21.)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참여 협조 요청

  라. 국.예비군훈련정책과-2059('25. 7. 23.) 특별재난지역(가평군 등 6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하달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합니다.

  가.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한다.

  나. 특별재난지역 :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합천군, 산청군

  다.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1)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 해당 예비군 부대(동원훈련II형, 기본훈련, 작계훈련)나

      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I형)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라. 예비군이 관련 문의 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5항과 본 지침을 참고하여 

      안내하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안내문(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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